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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화제의 뉴스▐ 

 

주택사업계획 변경 사항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
 

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

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월 25일 밝혔습니다.  앞

으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바뀐 내용을 입주예정

자들에게 우편 등으로 알려줘야 합니다.   

 

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 면적이나 분양가 등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닌, 주택 

마감재료 종류나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

이도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어, 주민들은 입주하고 나서야 분양받을 때 들었던 사업계

획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택건설사업자와 분쟁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

 

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정도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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